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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systems in increasing energy efficiency are actively performed at home and abroad. But Generally 

systems in the country are limited in a new building or sort of some buildings like a public and office building. 

So, this research suggest a new direction of energy system for existing buildings. It need to set a new bound for 

containing the green remodeling. For a direction, we analysis domestic energy system in perform and compared 

their bounds, standard and methods of energy evaluation. This study is necessary for an additional research for 

proposing detailed evaluation items and for a feasibility study research. And it contribute to develope internal 

energy systems and set a new system bound. 

최근 국내외적으로 건물의 에너지 관리 목표제 및 인증제를 시행하여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국내 제도들을 살펴보면 그 범위가 아직 신축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고 녹색 리모델링에 대한 사항들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국토해양부, 2013) 에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시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

어 있지만 아직 그 세부사항들은 논의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제도 

및 가이드라인들의 기준척도 및 적용대상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성능 개

선 제도들의 적용대상과 적용기준을 비교분석하여 하였으며, 다음 <표 1>과 같다.

 

기존 에너지 성능 개선제도의 적용대상과 개선기준측면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적용대상 관점에서는 신축 시 에너지 성능 개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되, 신축 시 에너지 성능 개선제도가 적용되는 기존 건축물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이 다른 제도들의 적용대상들을 모두 포함하는 전 범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

로 하여 그 중에서도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분석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용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존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준척도 관점에서는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또는 에너지소비총량제와 같이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기준으로 절감목표를 설정할 경우 총 에너지 소비량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나, 단위면적당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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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요량 산출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이 많이 듦에 따라 비효율적이다. 반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에너지 분석의 전문가가 아니

더라도 설계자 또는 기술자들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용이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에너지성능개선 계획 및 실적을 평가할 인허가 담당

자 또한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성능지표점수를 받기 위해 상세한 평가항목에 따라 건축물을 계획하게 함으로써 단순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 아닌 포괄적인 에너지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제

도의 적용대상으로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서 정의하는 건축물들로 하며, 기준척도로는 에너지성능지표로 제안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국내의 에너지 성능 관련 제도들의 적용대상과 개선기준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

너지 성능 개선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국토해양부, 2013)을 통해 시행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제도의 적용대상 및 개선기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지기 위한 제도

적 측면, 프로세스 측면, 기술적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향후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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